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엄다면 송로리

751.0 전 전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10,200

886-18

11
엄다면 송로리

232.0 전 전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10,200

886-19

10
엄다면 송로리

1,365.0 전 전 계획관리 맹지
사다리

완경사
10,200

890

9
엄다면 송로리

1,828.0 전 전 계획관리 맹지
사다리

완경사
9,880

892

8
엄다면 송로리

2,496.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평지
7,990

902

7
엄다면 송로리

890.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8,860

904

6
엄다면 송로리

1,597.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8,410

933

엄다면 송로리
1,256.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8,840

938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8,770

936-1

5
엄다면 송로리

1,808.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8,840

935

대상물건의 현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기호
소재지
지   번

엄다면 송로리
86.0

936-2
전

토지

전 전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0,300

886-12

4
엄다면 송로리

608.0 전 전 계획관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 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소재 "송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광주지방법

원 목포지원의 법원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이용
상황

[ 전라남도 함평군 ]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대 계획관리

면적(㎡) 지목구분
형상 및
지세

1 11,100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2

1,613.03
엄다면 송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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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가.

나.

가.

가.

나.

다. 본 건 토지 기호(3),(11),(12) 일부가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구

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 건 토지 기호(2),(12) 일부는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중인

부분의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개별요인 비교 중 획지조건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방법

토지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본 건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2조 제1호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

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본 건 목록의 표시 및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음.

6. 그 밖의 참고사항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

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4. 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5.

실지조사 및 가격조사는  2025년 09월 24일 ~ 09월 30일에 행하였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09월 30일을 기준시점으로 정

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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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

바.

본 건 토지 기호(5),(6),(8) 공중공간 일부에는 별첨 "지적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상 아래와 같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

하되,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료를 표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002.11.15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481㎡의 상방 16m로부터 45m

사이의 공중공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금2,917,270원

한국전력공사

1998.07.03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철탑부지 152㎡ 북동쪽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금5,112,700원

한국전력공사

별첨 "사진용지" 와 같이 본 건 토지 기호(11)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등 권리관계,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지상권 설정 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준)

구분
기호(5)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35)

기호(6)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33)

기호(8)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02)

설정일시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지상권자

2002.11.15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116㎡의 상방 16m로부터 45m

사이의 공중공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금703,540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 건 토지 기호(11)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소재하고 있으며, 현황에 의거 개략적

인 실측 면적으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소유권 등 권리관계,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한국전력공사

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형상 및
지세

공시지가
(원/㎡)

면적(㎡) 지목
이용
상황

세로(불)
사다리

8,860

[ 전라남도 함평군, 2025년 01월 01일 ]

기호
소재지
지   번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용도
지역

도로
교통

※ 2025년 09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25년 08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876-3 완경사

기      간 용도지역

Ⅱ. 토지가격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다. 시점수정

2) 비교표준지 선정 사유

[ 전라남도 함평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

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

한 후, 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후 필요한 조정을 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929 완경사

B
엄다면 송로리

2,030.0 전 전 계획관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

근지역에 소재하는 상기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A
엄다면 송로리

전 계획관리 맹지
사다리

10,8002,380.0 전

A,B 2025.01.01 2025.09.30 계획관리

변동률
(%)

0.227

지가변동률 산출

2025.01.01 ~ 2025.08.31 : 0.186

2025.08.01 ~ 2025.08.31 : 0.042

( 1 + 0.00186 ) * ( 1 + 0.00042 * 30/31 )

 ≒ 1.00227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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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451.00 1.00

라. 지역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마. 개별요인 비교

본 건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100/100 ＝ 1.000)

1.00

비   교
표준지

①개별요인 비교항목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 농경지대 ]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환경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00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면적 등)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우세함.비교의견

1.10A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 호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에서 열세함.

2 A

②개별요인비교치 결정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고저 등

경작의 장애, 토지이용상황

토양오염

면적, 경사,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1.00 1.00 1.00 0.98 1.00 1.00 0.980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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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10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9 A 0.95 1.00 1.00 1.00 1.00 1.00 0.95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6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7 A 1.00 1.00 1.00 1.00 1.00 1.00

1.15 1.00 0.98 1.00 1.00 1.127

5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등), 행정적조건

(접도구역 저촉부분 등)에서 열세함.

4 A 1.00 1.00 1.00 0.95 1.00 1.00 0.95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3

(접도구역

저촉부분)

B 1.00 1.15 1.00 0.98 0.85 1.00 0.958

3 B 1.00

기타
조건

격차율
비   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 호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8 A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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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

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 행정적조건(접도구역 저촉부분 등)에서 열세함.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

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에서 열세함.

12

(접도구역

저촉부분)

B 1.10 1.20 1.00 0.94 0.85 1.00 1.055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토지이

용상황 등)에서 우세하나, 행정적조건(접도구역 저촉부분 등)에서 열세함.

12 B 1.10 1.20 1.00 0.94 1.00 1.00 1.241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토지이

용상황 등)에서 우세함.

11

(접도구역

저촉부분)

B 1.10 1.15 1.00 1.10 0.85 1.00 1.183

11 B 1.10 1.15 1.00 1.10 1.00 1.00 1.392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기 호
비   교
표준지

2) 관련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

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

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

판례(01두3808, 2003.02.28)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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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   번

면적(㎡)
용도지역 지목

건물

1
법원

경매
2024.11.11

엄다면 엄다리

계획관리

거래시점

3) 인근 평가선례 자료

기호 목적

- -

목적

30,200 -
888-3 - -

단가(원/㎡)이용상황

매매금액(원)

지목

 ［전라남도 함평군,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97.1

선정여부
/ 비고

273-1
1,533.62024.04.12

계획관리

(출처:지지옥션)

매각건수

전라남도

5) 용도별낙찰(매각)가율 통계(최근 1년)

41,731

전

a

4) 인근 거래사례 자료

 ［전라남도 함평군,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함평군

매각가율

기호

구 분
매각가율 매각건수

전 64,000,000
선정

선정여부
/ 비고

용도지역
기준시점

소재지
지   번

단가(원/㎡)면적(㎡)
이용상황 건물

36,000,000
-

886-5 - - 33,118

매매
엄다면 엄다리

전 63.90% 596 42.54% 45

b 매매 2023.11.17
엄다면 송로리 계획관리 전

1,087.0

전
2,577.0 42,000 -

700 - -
2

시가

참고
2023.05.02

엄다면 송로리 계획관리

4
법원

경매
2025.05.16

무안읍 용월리 계획관리 전
407.0 44,200 -

505 - -

 ［전라남도 무안군,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목적 기준시점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목
면적(㎡) 단가(원/㎡)

선정여부
/ 비고이용상황 건물

3
법원

경매
2023.05.31

무안읍 용월리 계획관리 전
1,084.0 35,000 -

875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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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31 1.000 0.8571.009831.000

B 사례 a 41,731 1.000

사례 a

35,356

A

0.839

사례*1) 사례가격
(원/㎡)

사정보정*2) 시점수정*3) 산출단가
(원/㎡)

지역요인*4) 개별요인*5)

사례a 계획관리

*4)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유사함.(1.000)

2024.04.12

지가변동률 산출기      간 용도지역

상기 선례, 사례 중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 개별요인의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

되는 사례(a)를 선정함.

1.00983

36,115

표준지
기호

(1) 격차율 산정 산식

≒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격차율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비교사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변동률
(%)

구분

0.983

*3) 시점수정

[ 전라남도 함평군 ]

(2)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 단가

*1) 사례 선정이유

1.000

*2) 사정보정

사례(a)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 1 + 0.00155 * 19/30 ) * ( 1 + 0.00072 ) * ( 1

+ 0.00063 ) * ( 1 + 0.00097 ) * ( 1 + 0.00087 )

* ( 1 + 0.00079 ) * ( 1 + 0.00083 ) * ( 1 +

0.00074 ) * ( 1 + 0.00099 ) * ( 1 + 0.00186 ) * (

1 + 0.00042 * 30/31 )

 ≒ 1.00983

※ 2025년 09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25년 08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2025.09.30

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격차율
표준지
기호

사례기호
가로
조건

(3)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단가

A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0,800

B 3.26

B

격차율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행정적조건

(자연취락지구 소재 여부 등)에서 열세함.

0.839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행정적조건

(자연취락지구 소재 여부 등)에서 열세함.

B

4.06

0.95 0.95 1.00 1.00사례 a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4.067

8,860 1.00227 8,880

*1) 시점수정치는 "Ⅱ. 1. 다. 시점수정" 참조.

36,115 8,880

10,824 3.266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원/㎡)

A

비교의견

0.95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단가(원/㎡)

표준지 기호

*5) 개별요인

기타
조건

비교의견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4) 격차율 산출

1.00

상기 제반 가격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산출된 격차율과 인근 지가수준 및 평가목적(경매)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보정함.

비교표준지 기호

35,356

산정단가(원/㎡)

10,824

B

A

사례 a

A

0.93

공시지가(원/㎡) 시점수정*1)비교표준지 기호

0.95 1.00 1.00

0.857

행정적
조건

1.00227

0.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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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8,860 1.00227 1.000 1.000 4.06 36,053 36,000

12

(접도구역

저촉부분)

B 8,860 1.00227 1.000 1.055 3.26 30,541 31,000

12 B 8,860 1.00227 1.000 1.241 3.26 35,926 36,000

34,000

11

(접도구역

저촉부분)

B 8,860 1.00227 1.000 1.183 3.26 34,247 34,000

11 B 8,860 1.00227 1.000 1.392 3.26 40,297 40,000

34,251 34,000

5 A 8,860 1.00227 1.000 1.000 4.06 36,053 36,000

4 A 8,860 1.00227

10 A 8,860 1.00227 1.000 1.000 4.06 36,053 36,000

9 A 8,860 1.00227 1.000 0.950 4.06 34,251

3 B 8,860 1.00227 1.000 1.127 3.26 32,626 33,000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000 4.06 36,053 36,000

6 A 8,860

1.000

7 A 8,860 1.00227 1.000

1.00227 1.000 1.000 4.06 36,053 36,000

0.950 4.06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본 건 토지의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종합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토지단가를 결정함.

1 A 8,860 1.00227 1.000

본건
기호

4.06

기호

37,676

공시지가

38,000

개별
요인

비교표준지

1.045

그밖의
요인

지역
요인

시점수정

35,0002 A 8,860 1.00227 1.000 0.980 4.06 35,332

3

(접도구역

저촉부분)

B 8,860 1.00227 1.000 0.958 3.26 27,733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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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890.0 36,000 32,040,000 -

2,496.0 36,000 89,856,000 -

-

55.0 34,000 1,870,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5

6

8

-

1,597.0

548.0 36,000 19,728,000 -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177.0 40,000 7,080,000

토지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3

11

36,000

9 1,828.0 34,000 62,152,000 -

10 1,365.0

57,492,000 -

4 608.0 34,000 20,672,000 -

1,808.0 36,000 65,088,000

-

비고

1 86.0

합     계

단가(원/㎡)구  분 기 호

509,823,000

3,268,00038,000

시산가액(원)

2 1,256.0 35,000 43,960,000 -

36,000 49,140,000 -

사정면적(㎡)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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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

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

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 전라남도 함평군 ]

다. 거래사례 선정사유

마.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33,118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 및 물적 유사성이 있고 시점수정, 사정보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상기 사

례(b)를 선정함.

※ 2025년 09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25년 08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1,087.0
36,000,000

선정
886-5 -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개요

나. 인근 거래사례 자료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事情補定),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전라남도 함평군,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호 목적 거래시점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목
면적(㎡)

선정여부
/ 비고이용상황 건물

매매금액(원)

단가(원/㎡)

b 2023.11.17 2025.09.30 계획관리

변동률
(%)

1.426

지가변동률 산출

( 1 + 0.00087 * 14/30 ) * ( 1 + 0.00089 ) * ( 1 +

0.01066 ) * ( 1 + 0.00186 ) * ( 1 + 0.00042 *

30/31 )

 ≒ 1.01426

기      간 용도지역

-a 매매 2024.04.12
273-1

엄다면 엄다리 계획관리 전
1,533.6

64,000,000

- - 41,731

b 매매 2023.11.17
엄다면 송로리 계획관리 전

라. 사정보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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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8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7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6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5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획지조건(형상 등), 행정적조건(접도구역 저촉부분 등)

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4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의

성 등)에서 우세함.

3

(접도구역

저촉부분)

b 0.95 1.10 1.00 0.95 0.85 1.00 0.844

3 b 0.95 1.10 1.00 0.95 1.00 1.00 0.993

1.15

격차율

1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면적 등)에서 열세함.

1.10 1.001.00

행정적
조건

가로
조건

사. 개별요인비교치 결정

본 건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 = 1.000)

바. 지역요인

1.2020.95

기타
조건

b

1.127

비교의견

1.00

환경
조건

획지
조건

접근
조건

기 호 사례기호

2 b 1.00 1.15 1.00 0.98 1.00 1.0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에서 열세

함.

1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 행정적조

건(접도구역 저촉부분 등)에서 열세함.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에서 열세

함.

12

(접도구역

저촉부분)

b 1.00 1.15 1.00 0.94 0.85 1.00 0.919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토지이용상황 등)에서 우세하나, 행정적조

건(접도구역 저촉부분 등)에서 열세함.

12 b 1.00 1.15 1.00 0.94 1.00 1.00 1.081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토지이용상황 등)에서 우세함.

11

(접도구역

저촉부분)

b 1.00 1.15 1.00 1.10 0.85 1.00 1.075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11 b 1.00 1.15 1.00 1.10 1.00 1.00 1.265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10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9 b 0.95 1.10 1.00 1.00 1.00 1.00 1.045

기 호 사례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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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접도구역

저촉부분)

b 33,118 1.000 1.01426 1.000 0.919 30,869 31,000

12 b 33,118 1.000 1.01426 1.000 1.081 36,311 36,000

11

(접도구역

저촉부분)

b 33,118 1.000 1.01426 1.000 1.075 36,110 36,000

11 b 33,118 1.000 1.01426 1.000 1.265 42,492 42,000

10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9 b 33,118 1.000 1.01426 1.000 1.045 35,102 35,000

8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7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6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5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4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3

(접도구역

저촉부분)

b 33,118 1.000 1.01426 1.000 0.844 28,350 28,000

3 b 33,118 1.000 1.01426 1.000 0.993 33,355 33,000

지역요인
산출단가
(원/㎡)

33,118b 1.000

개별요인
적용단가
(원/㎡)

1

본건
기호

비교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종합참작하여 토지단가를 산정함.

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2 b 33,118 1.000 1.01426 1.000 1.127 37,856 38,000

40,00040,3751.01426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1.000 1.202

기호 사례단가
시점수정사정보정

거래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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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8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543,563,000

1,980,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548.0 36,000 19,728,000 -

10 1,365.0 39,000 53,235,000 -

177.0 42,000 7,434,000 -

-

9 1,828.0 35,000 63,980,000 -

1,597.0 39,000 62,283,000 -

7 890.0 39,000 34,710,000 -

2,496.0 39,000 97,344,000

70,512,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2 1,256.0 38,000 47,728,000 -

1204.0

토지

3

11

12

55.0 36,000

608.0 39,000 23,712,000 -

1,808.0

비고

1

구  분

-86.0 40,000 3,440,000

기 호 사정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4

-합     계

39,0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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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1,870,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548.0 36,000 19,728,000 -

10 1,365.0 36,000 49,140,000 -

177.0 40,000 7,080,000 -

2,496.0 36,000 89,856,000 -

9 1,828.0 34,000 62,152,000 -

8

1,597.0 36,000 57,492,000 -

7 890.0 36,000 32,040,000 -

6

4 608.0 34,000 20,672,000 -

1,808.0 36,000 65,088,000 -5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1,256.0 35,000 43,960,000 -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3

11

12

55.0 34,000

사정면적(㎡)

86.0

합     계 509,823,000

비고

2

-38,0001

3. 토지가액의 결정

-

가. 시산가액

시산가액(원)

3,268,000

단가(원/㎡)구  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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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3

11

12

5

6

55.0 36,000 1,980,000

548.0 36,000 19,728,000

1,808.0 39,000 70,512,000

409.0 28,000 11,452,000

-

8

10 1,365.0 39,000 53,235,000 -

177.0 42,000 7,434,000 -

2,496.0 39,000 97,344,000 -

9 1,828.0 35,000 63,980,000 -

접도구역

저촉부분

-

1,597.0 39,000 62,283,000 -

7 890.0 39,000 34,710,000 -

접도구역

저촉부분

4 608.0 39,000 23,712,000 -

1204.0 33,000 39,732,000 -

-합     계

3,440,000 -1

2 1,256.0 38,000 47,728,000 -

40,000

543,563,000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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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48.0 36,000 19,728,000 -

5

6

8

9 1,828.0 34,000 62,152,000 -

10 1,365.0 36,000 49,140,000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12

177.0 40,000 7,080,000 -

55.0 34,000 1,870,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11

-

57,492,000 -

7 890.0 36,000 32,040,000 -

2,496.0 36,000 89,856,000 -

토지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4 608.0 34,000 20,672,000 -

1,808.0 36,000 65,088,000 -

1,597.0 36,000

2 1,256.0 35,000 43,960,000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다.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합     계 509,823,000 -

구  분

38,000 3,268,000 -

-

86.0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이나 거래당사자간의 정보 불균형, 거래의 필

요성과 협상력 차이 등의 이유로 변동성이 있는 가격으로서 안정성이 높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건의 평가목적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됨.

본 건 담보물의 시장성, 환가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상기의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

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함.

기 호 사정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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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5

6

8

548.0 36,000 19,728,000

203.0 31,000 6,293,000

9 1,828.0 34,000 62,152,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177.0 40,000 7,080,000 -

55.0 34,000 1,870,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

35,000

-

10 1,365.0 36,000 49,140,000 -

57,492,000 -

7 890.0 36,000 32,040,000 -

2,496.0 36,000 89,856,000 -

3

43,960,000

토지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4 608.0 34,000 20,672,000 -

1,808.0 36,000 65,088,000

1,597.0 36,000

-2 1,256.0

Ⅳ.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ㄱ)

-

합       계 323,400

구  분

-

관찰감가(9.8) 33,000 323,400제시외건물

기 호 비고사정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38,000 -3,268,0001 86.0

510,146,400 -합       계

합       계 509,8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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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결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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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08-3102

비    고
용도지역

또는
구    조

지 목
또는
용 도

지  번소 재 지
일련
 

번호

면    적 (㎡)

사  정

감  정  평  가  액

금  액(원)공  부 단가(원/㎡)

토지토지토지토지    감정평가명세표감정평가명세표감정평가명세표감정평가명세표

Page. 1

1 전라남도 936-2 대 계획관리지역 86.0 86.0 38,000 3,268,000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2 동 소 938 전 계획관리지역 1,256.0 1,256.0 35,000 43,960,000

3 동 소 886-12 전 계획관리지역 1,613.0 1,204.0 33,000 39,732,000

409.0 28,000 접도구역11,452,000
저촉부분

4 동 소 936-1 전 계획관리지역 608.0 608.0 34,000 20,672,000

5 동 소 935 전 계획관리지역 1,808.0 1,808.0 36,000 지상권자65,088,000
한국전력공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지료: 703,540원

6 동 소 933 전 계획관리지역 1,597.0 1,597.0 36,000 지상권자57,492,000
한국전력공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지료: 2,917,270원

7 동 소 904 전 계획관리지역 890.0 890.0 36,000 32,040,000

8 동 소 902 전 계획관리지역 2,496.0 2,496.0 36,000 지상권자89,856,000
한국전력공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지료: 5,112,700원

9 동 소 892 전 계획관리지역 1,828.0 1,828.0 34,000 62,152,000

10 동 소 890 전 계획관리지역 1,365.0 1,365.0 36,000 49,140,000

11 동 소 886-19 전 계획관리지역 232.0 177.0 40,000 7,080,000

55.0 34,000 접도구역1,870,000
저촉부분

12 동 소 886-18 전 계획관리지역 751.0 548.0 36,000 19,728,000

203.0 31,000 접도구역6,293,000
저촉부분



250919-08-3102

비    고
용도지역

또는
구    조

지 목
또는
용 도

지  번소 재 지
일련
 

번호

면    적 (㎡)

사  정

감  정  평  가  액

금  액(원)공  부 단가(원/㎡)

토지토지토지토지    감정평가명세표감정평가명세표감정평가명세표감정평가명세표

Page. 2

소  계 509,823,000

(제시외건물)

(ㄱ) 동 소 886-19 창고 경량철골조
위 지상 강판지붕

단층 (9.8) 9.8 33,000 100,000323,400
x5/15
관찰감가

소  계 323,400

합  계 \510,146,400.-\510,146,400.-\510,146,400.-\510,146,400.-
<  이     하     여     백  >



250919-08-3102

    토토토토    지지지지    감감감감    정정정정    평평평평    가가가가    요요요요    항항항항    표표표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6. 제시목록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임대관계 9. 기타 참고사항

Page. 1

1. 1. 1.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위치 및 부근의 상황위치 및 부근의 상황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 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소재 "송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

    택, 전, 답 등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지대임.

    

2. 2. 2. 2. 교 통 상 황교 통 상 황교 통 상 황교 통 상 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3. 3. 3. 형태 및 이용상황형태 및 이용상황형태 및 이용상황형태 및 이용상황

    기호(1),(3),(4),(7),(11),(1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2),(5),(6),(8)~(10)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4. 4. 4. 4. 인접 도로상태인접 도로상태인접 도로상태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2) : 동측 및 북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본 건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4),(5),(7),(8) : 남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9) : 맹지임.

    기호(10)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1) : 북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2) : 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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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토토    지지지지    감감감감    정정정정    평평평평    가가가가    요요요요    항항항항    표표표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6. 제시목록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임대관계 9. 기타 참고사항

Page. 2

5. 5. 5.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기호(1),(2),(4)~(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11),(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서해안선)<고속국도법>임. 

    

6. 6. 6. 6. 제시목록외의 물건제시목록외의 물건제시목록외의 물건제시목록외의 물건

    -

    

7. 7. 7. 7. 공부와의 차이공부와의 차이공부와의 차이공부와의 차이

    -

    

8. 8. 8. 8. 임대관계임대관계임대관계임대관계

    -

    

9. 9. 9. 9.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



위             치             도

N

S

소  재  지

본 건 1)

비교표준지 A)
/2025.01.01
＠8,860/㎡

거래사례 b)
매매/2023.11.17
@33,118원/㎡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36-2번지 外

본 건 2)

본 건 3)

본 건 4)

본 건 5)

본 건 6)

본 건 7)

본 건 8)

본 건 9)
본 건 10)

본 건 11)

본 건 12)
비교표준지 B)
/2025.01.01
＠10,800/㎡



위             치             도

N

S

소  재  지

평가선례 1)
법원경매/2024.11.11 

＠30,200원/㎡

거래사례 a)
매매/2024.04.12
@41,731원/㎡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888-3번지 外

평가선례 2)
시가참고/2023.05.02 

＠42,000원/㎡



위             치             도

N

S

소  재  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875번지 外

평가선례 3)
법원경매/2023.05.31 

＠35,000원/㎡

평가선례 4)
법원경매/2025.05.16 

＠44,200원/㎡



N

S

S :
1

1800

지  적  개  황  도

평가대상토지

도     로     선

계 획 도 로 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평가건물 3층이상

범   례

제시외 건물

평가외 건물

①

②

④

⑤

⑥

⑦

⑧

일부 선하지 저촉
약 481㎡

일부 선하지 저촉
약 116㎡

일부 선하지 저촉
약 152㎡



N

S

S :
1

1200

지  적  개  황  도

평가대상토지

도     로     선

계 획 도 로 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평가건물 3층이상

범   례

제시외 건물

평가외 건물

③
⑫

⑪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



N

S

S :
1

1200

지  적  개  황  도

평가대상토지

도     로     선

계 획 도 로 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평가건물 3층이상

범   례

제시외 건물

평가외 건물

⑨

⑩



건  물  개  황  도

S : NO SCALE

<제시외 건물>
기호 ㉠ : 3.4 x 2.9 ≒ 9.8㎡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

3.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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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토지 기호(1),(2),(4),(5),(8) 전경］

［본 건 토지 기호(3) 전경］

    사사사사        진진진진        용용용용        지지지지    

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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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토지 기호(6) 전경］

［본 건 토지 기호(7) 전경］

    사사사사        진진진진        용용용용        지지지지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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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토지 기호(9),(10) 전경］

［본 건 토지 기호(11) 전경］

    사사사사        진진진진        용용용용        지지지지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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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토지 기호(12) 전경］

    사사사사        진진진진        용용용용        지지지지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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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  장          조  창  범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1. 우리 ㈜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 09. 19.자 귀 제 『2025타경51464』 호로 의뢰하신 『천윤선

소유물건 (2025타경51464)』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감정평가서를 회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5857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507호/TEL.(061)982-1230/FAX.(061)982-1231

㈜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제    목:

선
결

접
 
 
수

일자
시간

번호

지
 
시

결
재
·
공
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RB250919-08-3102

2025. 10. 02

붙    임 : 1.  감 정 평 가 서 1 부

2.  청    구    서 1 부 끝.

감 정 평 가 회 보

처 리 과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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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수수료
745,000 + (510,146,400 -
500,000,000) x 9/10,000 =
\754,131
754,131 x 0.8 = \603,304

603,304

￦895,400￦895,400￦895,400￦895,400

─

    청청청청                                구구구구                                서서서서

여           비

---- 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 ----

과             목 금            액 비            고

  (가)         평 가  수 수 료

물 건  조 사 비

공 부  발 급 비

특 별  용 역 비

기  타    실 비

합 계 (가+나, 천원미만 절사함)

부  가  가  치  세

기  납  부  착 수 금

정   산   청  구  액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50919-08-3102)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거래처는 입금 후 바로 전화 주십시요. 연락이 안 될 경우 국세청
   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총                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하 

180,000

-

24,000

-

7,000

￦81,400

★ 계 좌 번 호 ★

￦814,000￦814,000￦814,000￦814,000

￦895,400￦895,400￦895,400￦895,400

감정평가서번호 : RB250919-08-3102

팔십구만오천사백원팔십구만오천사백원팔십구만오천사백원팔십구만오천사백원     (￦895,400.-)(￦895,400.-)(￦895,400.-)(￦895,400.-)

     2025. 09. 19자 귀 제『 2025타경51464 』호로 의뢰하신 『 천윤선 소유물건 (2025타경51464)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은행                 301-0178-2513-61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

(나)
 
실
 
비

소      계 211,000

토 지  조 사 비 -

2025년 10월 02일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736-85-00090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507호

TEL.(061)982-1230                 FAX.(06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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